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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In January 2021, the former heads of the manufacturer SK Chemical and the vendor Aekyung were

acquitted for manufacturing and selling humidifier disinfectant (HD) containing 5-chloro-2-methylisothiazol-

3(2H)-one/2-methylisothiazol-3(2H)-one (CMIT/MIT). In this article, we analyzed the rationale used in this

judgement in the light of scientific consideration.

Methods: The sentencing document for the judgements was obtained from the Korea Supreme Court Service.

In particular, the judgements made by the court related to the toxicological and individual association with HD

perspectives were discussed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Results: The ruling stated that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causality between CMIT/MIT and such diseases were

not met based on the fact that asthma and lung damage were not found in the inhalation exposure animal

experiments. The judgment overlooked the inevitable limitations of using animal experiments for ver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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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effects in humans, which are often inconsistent with the observations in animals. Among 11 government-

affirmed lung injury cases with CMIT/MIT usage, three patients’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pathology proved that CMIT/MIT could cause lung injury similar to that caused by PHMG and PGH. In

addition, five children showed decreased lung function related to damag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exposure.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supporting the assertion that HDs containing CMIT/

MIT cause lung injuries, including asthma, contrary to the court’s decision.

Key words: CMIT/MIT (5-chloro-2-methylisothiazol-3(2H)-one/2-methylisothiazol-3(2H)-one), humidifier

disinfectant (HD),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causality, uncertainty,

court judgment

I. 서 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3부는 2021년 1월 12일 클

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5-chloro-2-methylisothiazol-

3(2H)-one, 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2-

methylisothiazol-3(2H)-one, 이하 MIT)을 살균제 성

분으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의 경영자 등 관계인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제품의 사용과 폐질환 발

생 및 악화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이화학적 특

성과 노출 평가 및 독성학적, 역학적 증거가 형사사

건의 ‘인과관계’를 따지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

에 본 연구진은 1심 판결문에서 다뤄진 주요 논거

가운데 전자-수용성 물질의 폐 하부 진입 가능성과

노출량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통해 범죄 사실 인정

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 이상의 근거가 있음을 지적

한 바 있다.1) 전편에 이어 본 논문에서 동물실험

(Sprague-Dawley 랫드 암수 각각 75마리 대상, 이하

동물실험이라 함), 폐 손상 판정 기준, 그리고 개별

폐 손상자의 건강피해에 대한 재판부의 주요 판결

내용을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사

건번호: 2019고합142, 388(병합), 501(병합) 사건) 판

결문의 인용 내용을 비평의 주요 대상으로 했다. 판

결문은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서 공식 인터넷 열람

사이트에서 2021년 1월 13일에 확보했다. 판결문 쪽

번호는 인터넷 출력물을 기준으로 했다. 재판부의 주

요 판결 근거를 원문대로 인용하기 위해 박스 처리

하고, 주요 고찰 대상 판결 내용을 1), 2), 3) 등으

로 구분하여 표식을 넣었으며, 박스 아래에 수식 계

산과 문헌 자료 인용 및 설명, 고찰을 통해 각각의

내용을 반박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기업과 피고

인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으로 통칭했다. 자세한 연

구 방법은 이전 논문에서 설명했다.1)

III. 결과 및 고찰

형법상 인과관계(causation)는 특정 행위로 인한 결

과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 연관 관계를 의미한다.2)

재판부는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자연과학적

합법칙성을 요구했다. 즉, 제품 사용으로 인해 특정

질환(폐 섬유화와 천식)이 유도되거나 악화될 수 밖

에 없음과,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CMIT/

MIT가 피해자의 호흡기 하기도까지 도달함을 과학

적 자료로 제시해야만 연관 관계에 대한 ‘합법칙적

조건’3)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이 합법칙

적 연관성의 규명 내용이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CMIT/MIT의 노출과 건강영향에 대한 현존 과학 지

식의 수준에 의존적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법적

인과관계(legal causation)는 다양한 과학적 자료, 정

보, 지식 중 재판부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인정하는

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심 판

결에서 재판부가 선택한 동물실험과 폐 손상 판정

기준 및 개인 인과관계에 대한 주요 판단을 고찰했다.

1. 동물실험

13주 동안의 흡입독성시험에서는 피해자들이 보인

폐 손상과 같은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기도 점

적(호흡기에 직접 일정량을 떨어뜨리는) 실험에서 유

사한 폐 손상 독성 소견이 발견되었다.4) 또한 흡입

동물실험 연구팀은 CMIT/MIT에 의한 독성학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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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조직병리학적으로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수컷

랫드에서 폐 섬유화 유발 가능성을 포함한 독성학적

영향의 가능성이 뚜렷했다고 주장했다.5) 연구팀은 기

관지 폐 세척액 및 폐 조직에서 폐 염증과 폐 섬유

화 지표들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기저질환 유

발 모델 중 CMIT/MIT 흡입 노출 시 질환 악화 영

향 평가에서 염증반응이 악화되어 폐 병변과 폐 섬

유화 병변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급

성 폐 염증 유발 모델에서 CMIT/MIT 노출 시 폐

출혈이 관찰되어 폐 병변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확인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MIT/MIT 함유 제품을 단

독으로 사용한 피해자가 입은 폐 손상, 천식의 발생

과 악화가 흡입독성시험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

은 점을 들어 제품 사용과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

망 사이에 인과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판결했

다. 이처럼 동물실험 결과에 대한 판단은 CMIT/MIT

로 인한 건강피해를 두고 재판부와 전문가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 내용 중 하나다. 재판부가 동물실험

결과와 전문가의 진술을 종합해서 판단한 세 가지

내용을 고찰했다.

1) CMIT/MIT의 독성 발생을 전제하고 연구설계

를 했다는 판단

어떤 물질의 독성 발현 여부 판단은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험 조건에서 연구 대상의 반응

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실험 대상 성분으로서의

CMIT/MIT는 흡입독성 의심 물질이며 이를 검증하

기 위한 절차가 실험이기에, 어떤 전제를 설정하고

실험한다는 의미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

의 주요 인체 노출 경로는 피부와 호흡기이며, 이는

물질의 성분과 관련이 없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간 CMIT/MIT 등의 화학물질이 표적조직에 가역적,

비가역적 손상을 초래하는 요인은 물질 독성의 차

이, 물질의 농도, 사용자의 생물학적 감수성 등 매

우 다양하다. 화학물질이 흡입되면 호흡기관에 자극

과 염증을 초래하는 것은 일반적인 반응이다. 한편,

상기도로 흡입된 화학물질이 하기도로 전달되면 가

역적, 비가역적 건강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연구에서 다루어야 하는 기본적 가설이다. 따라서,

살균제 성분과 상관없이 동물실험을 통해 제품 사용

자가 입은 천식, 폐 손상과 같은 독성이 관찰되는지

확인하고 보충하는 것은 당연한 과학적 활동이다. 그

성분이 공기 중으로 분사된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 (oligo(2-(2-ethoxy) 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CMIT/MIT 중 어떤 것이어

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전제를 확인하고 보충하기 위해 이루어진 동물

실험은 연구자 편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

재판부는 CMIT/MIT도 PHMG와 같은 폐질환을 일

으킬 것이라는 전제하에 실험동물에 대한 흡입독성시

험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1) 항에서 설명한 것처럼

과학적 연구가설을 재판부가 선입견에 의한 편향된

(biased) 연구설계로 오해한 것이다(판결문 128쪽). 가

습기 살균제 폐질환(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이 PHMG뿐 아니라 CMIT/MIT가

함유된 제품 단독 사용자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렇다

판결문 128쪽

(전략)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으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사람에게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를 확

인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실험을 했지만,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동물실험 결과가 별다르게 나오지 않았

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아울러 위 진술들을 통하여 보면, 1) ①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을 엄격히 구분

하지 않고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도 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

가 발생했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2) ② 그 전제를 확인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이

루어진 동물실험은 본질적으로 가정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야 실험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하에 중립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실험과는 달리 연구자의 편향이 개입될 여

지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3) ③ 동물실험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

람한테도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 혹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형사소송의 인과관계 증명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용할 수 없는 견해다. (후략)

참고> 괄호 번호는 본 연구에서, 동그라미 번호는 판결문에서 부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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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동물실험에서 CMIT/MIT 노출로 인한 폐질환 독

성이 있음을 연구가설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 편향은

타당하지 못한 연구 방법을 선택하거나, 데이터를 임

의로 취사선택하거나, 결과 해석을 의도적으로 왜곡

하는 행위다. 피해자가 입은 천식, 폐 손상 등이 발생

하는지 확인하는 동물실험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가이

드라인에 따라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실험

동물의 종류나 물질 투여 농도의 결정 방식, 실험 중

대상에게 나타난 독성 확인 방법은 모두 흡입독성시

험에 통용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편향이 개입될

여지는 낮다고 판단된다.

3) 동물실험에서 재연되지 않았던 인과관계 실험

결과가 사람에도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연구

진의 결론을 재판부가 불인정한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엄격한 인과관계’는 확실성의 정

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동물실험 결과가 필수적 조건이라면, 동물실험

결과는 사람의 건강영향을 확실히 예측해야 한다. 그

러나 동물실험 결과가 사람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난

사례는 매우 많다. 본 연구진이 먼저 주목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발견된 건강영향이 동물에서 나타나지

않은 사례이다. 이는 동물과 사람 간의 해부생리학

적 구조, 기능, 대사 및 민감도의 차이 때문이다. 가

령, 인간은 입과 코로 호흡할 수 있지만 쥐는 코로

만 호흡한다. 호흡기 분지의 형태학적 구조(lung

branching morphogenesis)가 다르기 때문이다.6) 따라

서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도 표적기관으로 화학

물질이 도달하는 정도와 그 영향이 다르다.7) 또한

실험동물은 호흡기 내 세포 구성과 유전자 발현 정

도가 사람과 다르다8). 동물실험 연구 논문 76편, 221

편을 각각 고찰한 두 편의 리뷰 논문에 따르면, 동

물과 사람의 건강영향이 일치한 비율은 각각 37%9)

와 50%10)에 불과했다.

동물실험과 사람의 실제 사용 결과 불일치 사례로

널리 알려진 것은 탈리도마이드 참사다. 동물실험에

서 10개 계통(strain)의 쥐, 11종(species)의 토끼, 2

종의 개, 3개 계통의 햄스터, 8종의 영장류를 대상

으로 실험한 결과, 이 제품의 기형 독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동물실험을 토대로 탈리도마이드

를 출시한 결과, 판매 금지 당시 기준 2만~3만 명의

팔다리 기형아가 태어나는 참사가 발생했다.11) 영국

에서 처방된 천식 치료제 이수프렐(Isuprel)도 쥐, 기

니피그, 개, 원숭이 실험에서 치명적 독성이 관찰되

지 않았지만 3,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11) 비소

는 사람의 피부, 폐 등 여러 조직에서 암을 일으키

지만, 동물실험에서는 그런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

다.12) 이와 반대의 사례도 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은 동물에 기형을 일으키지만, 사람

에게는 그런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동물실험에서 특정 물질과 건강영향의 인과성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간의 건강영향과

인과성이 있다 또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

나 어떤 판단을 할 때 우선순위는 필요하다. 유럽연

합과 세계보건기구-국제 암 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화학물질의 위

험성을 평가하고 규제 기준을 정할 때 인체의 사례

를 우선으로 살피되,13,14) 동물실험 결과를 병행 조건

으로 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술하였 듯이 동물실

험 결과가 사람의 건강영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불

확실성이 많기 때문이다. 부식성이 강한 화학물질인

CMIT/MIT를 사용하여 동물실험을 했을 때, 13주

동안 실험 대상 쥐가 죽지 않고 간질성 폐질환

(interstitial pneumonia)과 같은 만성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면 적정한 동물실험 조건(투여량 등)을 정하

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유럽화학물질

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은 CMIT/MIT 3:1

혼합물의 위험 분류와 라벨링에 대한 검토에서 이

물질을 흡입했을 때 치명적(fatal)이라고 경고했다.15)

결론적으로, CMIT/MIT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호흡기 위험은 분명하며, 이를 사용하고 폐

손상 등 건강영향이 나타난 피해자들이 있다. 그럼

에도, 몇 번의 동물실험에서 이러한 독성이 발견되

지 않았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재

판부의 논리는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HDLI) 판정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판정 기준이

CMIT/MIT 등 살균제 성분별로 달라야 하고, 피해

판정은 구제 차원에서 운영되어 형사사건의 인과관

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폐 손상 판정 기준, 판정

방법, 변화 등에 적용된 임상적, 과학적 근거를 모

두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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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아 폐 기능 로직의 도입이 구제 차원이었다

는 판단

재판부는 소아 폐 기능 로직(logic)의 도입은 영상

소견이 소실된 경우 등에 받게 될 피해 신청자의 불

이익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구제 차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소아 폐 기능 로직은 시간이 많이 지나 조

사 당시에는 영상으로 명확한 폐 손상 소견이 보이

지 않았지만 다른 질환이나 이유로 폐 기능의 감소

를 설명할 수 없는 소아 사례에 한해 적용한 것으

로 임상적,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소

아는 특별한 병변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폐 기능 감소가 드물다. 특히, 폐 기능 지표 중 폐

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과 폐확산능

(diffusing capacity for carbon monoxide, DLCO) 감

소는 영상에서 관찰되는 병변이 없는 소아에서는 보

기 드물다. 그런데 소아에서 정상 폐확산능 값에 대

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

용군과 정상군의 폐확산능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

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소아 폐 기능 로직을 설

정했다.16) 소아에서 폐확산능에 대한 정확한 기준 수

치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아에서 폐확산능이 감

소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질환에 의한 폐 기능(폐활량, 폐확산능) 감소라고 설

명하기 어려운 2단계(상당, probable) 4명의 사례가

CMIT/MIT 함유 제품 단독 사용자에게서 관찰되었

다. 이 사례 수가 재판부의 판단처럼 구제 차원이라

면 피해 인정 수는 너무 적지 않은가.

2)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사람의 폐 손

상 양상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없다는 판단

CMIT/MIT 함유 제품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어린

이 폐 손상자의 임상병리학적 소견들이 PHMG, PGH

함유 제품 사용자의 그것들과 유사하다는 결과는 이

미 여러 편의 논문으로 보고되었다.17-19) 이 연구 결

과들은 CMIT/MIT도 PHMG, PGH와 같이 호흡기

하부에 도달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폐 손상을 일으켰

음을 방증한다. 특히, 수면 중 높은 수준으로 CMIT/

MIT를 흡입한 어린이에게서 심각한 말초 기도 기능

장애가 발견된 증례들이 있다.19) CMIT/MIT가 PHMG,

PGH와 유사한 폐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판결문 113~115쪽

(전략)

바) 소아 폐기능 로직의 도입

1) 3차 피해조사부터는 소아 폐기능 로직이 도입되어 소아에 대한 판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즉 이 사건 원

인미상 폐질환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소아라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다고 하고, 폐기능의 저하만 인정

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중략)

가) 피해판정 기준 적용의 난점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판정기준은 과거 PHMG 또는 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들에게서 파

악된 환자군의 공통적인 병리, 영상, 임상 소견을 바탕으로 확립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판정 절차 중 건강

영향평가는 결국 피해인정 신청자의 증상이 PHMG, PGH 노출에 따른 폐질환의 임상, 영상, 조직병리 소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를 판정하는 절차인 셈이다. 2) 그간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에게

폐질환이 나타날 가능성 혹은 나타날 경우 어떠한 양상의 폐질환이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밝혀진 것은 없었

다. 3) PHMG 또는 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판정기준을 CMIT/MIT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성분이 전

혀 다른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판정 기준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중략)

위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3) 피해인정 기준은 근본적으로 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로부터 도출

된 것으로 물질적 성질이 상당히 다른 이 사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을 수 있고, 4) 그 피해인정 절차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

해 국가가 피해구제 차원에서 그 인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해가면서 마련한 절차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

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판정은 본질적으로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폭넓게 피해자를 인

정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4) 피해구제차원에서 마련된 피해인정 절차에서의

피해인정 결과를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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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 결과다(이전 논문의 Table 41)).

3) 폐 손상 판정 기준은 PHMG 또는 PGH 함유

제품을 사용한 폐 손상자를 근거로 얻은 자료여서

화학적 성질이 다른 CMIT/MIT 함유 제품에 그대

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판정 기준의 시작은 PHMG

함유 제품 피해자로부터 관찰한 특이적 임상소견에

근거한 것이었다. 2013년 1차 조사 때 발견된 폐 손

상 피해자는 모두 PHMG 함유 제품 단독 또는 다

른 제품과 혼합(CMIT/MIT 제품 포함) 사용자였고,

CMIT/MIT 함유 제품 단독 사용자는 없었기 때문이

다. 2014년 2차 조사 때 처음으로 CMIT/MIT 단독

사용자 3명(1단계 2명, 2단계 1명)이 발견되었다.20)

당시 폐 손상에 대한 임상적 판정은 판정 대상자에

게 사용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엄

격한 임상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제품 성분에

따른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위 2) 항에서 고

찰한 것처럼 CMIT/MIT 함유 제품 단독 사용자는

증상은 물론 병리, 임상, 영상 소견이 PHMG와 PGH

가 일으킨 폐포 손상과 유사하다고 이미 보고된 바

있다.1,17-19) 화학물질 성분이 다르더라도 표적조직과

표적기관이 같은 사례는 매우 많다. 일례로 석면, 담

배, 디젤 배출물, 포름알데하이드, 크롬, 비소 등 서

로 다른 화학물질이 같은 표적조직에서 폐암을 일으

킨다.

4)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폐 손상) 판정은 피해자

구제 목적을 갖고 폭넓게 피해자로 인정하는 방향으

로 이루어졌다는 판단

폐 손상 판정은 1차가 2013년부터 시작됐고, 2차

(2014~2015년), 3차(2015~2017년), 4차(2017~2020

년), 5차(2020년~현재)까지 특이한 임상소견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 수준이 확실(1단계, definite),

상당(2단계, probable), 가능(3단계, possible), 연관

불확실(4단계, indefinite)로 구분해서 이루어지고 있

다. 폐 손상 판정은 주로 1차 때 개발한 기준과 로

직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피해 사례와 연구 경험이

쌓임에 따라 일부 보완(소아 폐 기능 로직 적용)도

있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 언급된 폐 손상자 11명

은 1차 때 1명(이의 신청 사례로 소급), 2차 때 3명,

3차 때 4명, 4차 때 3명으로 모두 엄격한 폐 손상

판정을 거친 사례다. 폐 손상 이외의 인정 질환인

태아 피해, 천식 등은 판정 단계 구분이 없다. 폐 손

상 등 특정질환별 인정 기준을 포괄적 인과관계로

확대하고 간질성 폐질환, 폐렴 등을 피해 질환으로

인정(당시, 구제급여)하기 시작한 시기는 2020년 3

월(시행일: 2020년 9월 2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이후이다. 이때 과학적,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폐 손상은 ‘간질성 폐질환’

으로 인정, 확대했으며, 아울러 폐렴 등이 피해질환

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위 11명의 피해자들은 개

정 전에 엄격한 임상 기준에 따라 폐 손상을 인정

받았다. 그리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확대 인정도 과

학적,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었다.

3. 폐 손상자 개인의 CMIT/MIT 함유 제품 사

용과의 개별 인과관계

재판부는 폐 손상 피해자의 개인 인과를 판결하면

서 환경 노출 조사의 신뢰성, 피해자의 응답 회상

오류, 피해자의 기저질환, 직업 노출, 임상 판정 단

계 차이, 병리 조직 부족 등을 이유로 CMIT/MIT

함유 제품 사용과 개인 인과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

판부는 1·2단계 판정을 받은 11명 폐 손상자 개개

인을 대상으로 CMIT/MIT의 연관, 인과를 보지 않

았다. 재판부는 “역학은 집단 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이며 “어느 위험

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

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

은 아니”라고 하면서(판결문 85~86쪽), 피해자 11명

각각의 폐 손상 사례와 CMIT/MIT 제품 사용 간의

인과를 평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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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진술 번복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폐 손상 피해자 11명 중 진술을 번복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제품의 사용 여부와 종류를 번복하거나 사용

시기를 크게 번복한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없다. 그러

나 재판부는 진술 번복한 피해 사례, 번복 내용 등

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일반화했다.

2) 환경 노출 조사에서 재량의 여지가 많아 신뢰

하기 어렵다는 판단

재판부는 제품 용기, 사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에 대해서도 입수 경위나 실제 사용 확인 없이 진

술 내용에 대한 재량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환경 노출 조사에서는

폐 손상 피해자들이 사용한 제품, 사용 기간, 사용

시기, 사용 방법 등을 1~3시간여 면담을 통해서 다

양하게 확인하고 검증했다. 사진, 용기, 영수증 등으

로 제시된 객관적 사실은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는

도구일 뿐, 이 정보만을 환경 노출 조사에서 1단계

(확실, definite)의 절대적 기준으로 간주하지는 않았

다. 환경 노출 수준 평가는 제품별 폐 손상 피해자

(1·2단계)의 사용 특성과 나이 등을 분류하고 이들

의 노출 사용 특성과 수준을 기준(reference)으로 피

해 신고자의 노출 수준을 비교한 평가로, 3차 조사

때 처음 도입되었다.21) 그리고 이는 폐 손상 피해 판

정과 관련 없이 노출 특성을 연구하고자 시도한 방

법이었다. 판결문의 표현 맥락은 객관적 사실이 있

으면 폐 손상 1단계로 지정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

으킬 수 있다.

이미 여러 선행 논문에도 발표되었지만, 환경 노

출 조사는 환경보건전문가가 직접 피해 신고자 가정

을 방문해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담하며 기록하고 추

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조사원의 개인적 판단

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조사 결과, 응답을 왜곡할

정도는 아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환경 노

출 조사 기술은 건강영향조사, 역학, 사회과학 분야

에서 널리 쓰이는 과학적 방법이다. 화학물질이 몸

에 흡수된 양을 직접 알아낼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9·11 테러 복구 노동자,22,23) 고엽제 피해자의

질병 위험 규명도 모두 설문지를 이용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 특성 등 원인에 대한 조사는 이

러한 방문 면담 조사 외에 더 객관적인 방법이 없

다. 회상 오류 등을 최대한 줄이고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조사자의 역량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

해서 조사 전후 교육, 회의, 토론 등을 거쳤다. 제품

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손색이 없는 조사였다.

이렇게 수행된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편의 국제 학

술지에 엄격한 사독 절차를 거쳐 출간되었다.24-26)

CMIT/MIT 함유 제품 단독 사용자 중 폐 손상 피해

자로 인정받은 11명의 노출 특성은 이렇듯 신뢰성

을 확보한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

도 재판부는 환경 노출 조사의 신뢰를 의심하며, 이

판결문 115~116쪽

(전략) (11명) 1) 대부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제품명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

거나, 조사를 거듭하면서 사용한 제품명, 구입처, 구입 시기 혹은 사용 기간 관련 진술이 달라지기도 했다. 2)

환경노출조사의 경우, 영수증,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 자체로 1등급으로 판

정했을 뿐 물품이나 사진의 경우 입수경위나 실제 사용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한 것은 아니었고, 객관적 증거

가 없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면 노출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재량의 여지가 크게 운영되어 그 결

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3) 또한 짧게는 2~3년, 길게는 20여 년 전에 사용한 제품이나 기간에 대한 회상이어서

그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능성(이른바 recall bias)이 존재함에도 오로지 설문조사에만 의존하여 환경노

출조사를 실시한 한계가 있고, 4) 환경노출조사 설문 방식이 4차로 갈수록 점차 객관식화, 단순화되어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중략)

판결문 118쪽

(판결문 115~118쪽까지 개별 폐질환자의 인과에 대한 내용임; 중략) 

위와 같이 5) 이 사건 단독사용(CMIT/MIT) 피해 인정자들의 구체적인 판정경위를 살펴보면 CMIT/MIT 가습

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원인미상 폐질환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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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CMIT/MIT 함유 제품 사용 특성과 폐 손상과

의 개인적 인과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 폐 손상자의 CMIT/MIT 함유 제품 사용과

의 개별 인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다

(Table 1과 Table 2).

3) 제품 사용 관련 기억의 오류와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CMIT/MIT 함유 제품 사용 기억을 중요

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기억 오류와 동일

선상에 놓으며 피해자의 응답을 의심했다. 수개월 이

상 매일 사용했던 제품으로 폐 손상과 사망 등 끔

찍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 제품 이름을 제대로 기

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어린이 피해

자인 경우 더욱 그렇다고 판단한다. 피해자 중 2명

은 쓰다 남은 제품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품명 기억 오류 가능성은 없다.27) 또 회상 기간도 3

명은 2년 이내, 7명은 5~10년, 나머지 1명은 12년

으로 법원이 에둘러 기술한 20년과 큰 차이가 있

다. 제품이 처음 판매된 2002년에 건강피해를 진단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사 당시까지 20년이 지난 피

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상 기대로 인한 거짓 진

술 또는 편향이라는 재판부 판단은 근거가 없다.

PHMG 함유 제품에 비해 CMIT/MIT 함유 제품 사

용자는 보상 등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응답한

것으로, 거짓 진술을 의심할 요인은 없다. 더구나

CMIT/MIT 외 다른 화학물질이나 직업 노출이 없었

던 소아들(11명 중 9명)에게 발생한 폐 손상은 CMIT/

MIT 사용이 아니라면 다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

다(Table 1과 Table 2).

4) 환경 노출 조사 차수에 따라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

피해 조사가 4차로 갈수록 설문 내용이 알려져 제

품 응답에 의도적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본 형사판결과 관련된 피해자의 대

부분(8명)은 2차, 3차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환경 노

출 조사가 진행되며 설문지가 객관식화, 단순화되었

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몇몇 항목에 일부 변경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설문 내용과 조사 방법 등은 변

하지 않았다.

5) 폐 손상자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

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판단

재판부도 CMIT/MIT 함유 제품 단독 사용으로 인

한 폐 손상 피해 인정자 11명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언급했지만, 제품 사용과의 인

과성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11명

개별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 인과관계를 의심하는 요인별(제품 기억 오류,

병리 조직에 의한 판정 아님, 직업 노출, 기저질환

있음, 폐 기능 로직에 의한 인정)로 11명 폐 손상자

를 대입했다(Table 2). 그러나 1명(1단계, 폐 손상 당

시 2세)은 재판부가 의심할 만한 사정 4가지가 없었

다. 의심할 만한 사정 중 4가지 이상이 해당되지 않

는 사례는 5명, 3가지 이상이 해당되지 않는 사례는

10명이었다.

11명 중 6살 이하 어린이들(8명)이 흡연, 화학물

질, 직업 노출 요인으로 걸릴 수 있는 간질성 폐질

환(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어린이들이고 특이한 임상 소견을 보인

폐 손상 병변과 폐 기능 감소가 관찰된 사실이 CMIT/

MIT 함유 제품 사용과 개인 폐 손상과의 인과를 과

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

도 없이 폐 손상 원인 인자를 CMIT/MIT가 아닌 유

전적 요인 등으로 돌려 개인을 탓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흡입 동물실험을 이용한 천식과 폐

손상 독성 확인 결과, 천식과 폐 손상 판정 기준, 개

인 인과 등에 대한 재판부의 주요 판결 내용을 고

찰했다. 재판부가 흡입 동물실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천식과 폐 손상 독성을 들어 엄격한 인과관계를 충

족하지 못했다는 판결에 대해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

의 본질적 한계, 동물실험의 실패 사례 등을 들어

인과관계 구성의 필요조건으로 삼은 판단에 대해 반

박했다. 또한 폐 손상자 11명 중 3명의 병리 조직과

영상에서 보인 가습기 살균제 특이적 폐 손상 확인,

2명의 제품 용기에 의한 제품 확인, 그리고 흡연, 직

업 노출 등 다른 이유로 설명하기 어려운 6세 미만

어린이 8명의 폐 손상과 폐 기능 감소 등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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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와의 개인 인과를 과학적으로 고찰했다.

재판부가 요구하는 엄격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의 과학적 확실성인지 알 수 없는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두 편의 논문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차용한 엄격한 인과관계 충족 부족이라는 주요 판결

내용에 대해 과학적으로 고찰하고 반박했다. CMIT/

MIT로 인한 건강피해 증거들을 두고 재판부는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결했

고, 논문 저자들은 피해를 입증하는 데 손색이 없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본 논문들이 재판부의

가치판단과 저자들의 판단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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